
동대문우체국 공고 제2022-24호

소속 우체국 점심시간 휴무제 알림

점심시간 교대근무로 인한 사고 예방과 보다 나은 고객 서비스 제공을 위해 

소속 우체국 점심시간 휴무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국가공무원법제9조2항 관련)

점심시간에 용무가 있으신 고객께서는 휴무 시행 우체국인지 먼저 확인

하신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의 협조와 깊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행시기 대상 우체국 비고

   '23. 1. 2.(월) ~

 o 서울이문동우체국
  (점심시간 12:00~13:00)

 o 서울제기동우체국
  (점심시간 12:00~13:00)

  동 대 문 우 체 국 장

◇ 국가공무원법 제9조(근무시간 등) 2항 :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